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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매거진

내년 6월부터 ‘만 나이’ 통일... 

민법 등 개정안 법사위 통과 법무뉴스

-국회 법사위, 민법·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

앞으로는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의 나이가 

최대 2살까지 어려지는 ‘만 나이’로 통일된다.

지난 1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

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

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

의결하였다.

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법령상과 행

정 분야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출생일이 기

준인 만 나이가 적용될 예정이다. 1살이 되기 

전인 경우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.

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, 만 나이, 연 나

이 방식이 모두 쓴다. 세는 나이는 태어나는 

순간 1살이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살

씩 더하는 방식으로, 일상생활에서 통용되어 

왔다.

반면 만 나이는 태어난 날 0살로 시작해  

1년 후인 다음 해 생일에 1살이 되는 계산 방

법이다.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

빼는 방법으로 계산된다.

현행법에서는 세금·의료·복지 등 행정 분야 

기준으로 만 나이가 적용되는데, 청소년보호

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

쓰는 등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.

한편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

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. 개

정안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.


